
    
거소투표신고 안내문

   2015. 10. 28.(수) 실시하는 재·보궐선거의 거소투표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

오니, 거소투표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선거인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

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.

□ 신고기간: 2015. 10. 6. ~ 10. 10.(5일간)

□ 신고서식: 가까운 구·시·군청, 읍·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

※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(http://www.nec.go.kr/)의 『초기화면』 또는 『‘분야별정보(선거정보)’ 메뉴의

‘자료실’』에서 거소투표신고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가능

□ 신고대상

구      분 신   고   대   상   자

거소(자택등 

거주하는 곳)

에서 투표할 

사람

①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

군인이나 경찰공무원

② 병원･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․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․수감된 사람

  ＊ 동 시설에 근무하는 의사․간호사․교도관 등은 제외

③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

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

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(해당 지역 없음)

⑥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·시·군 밖에 거소를 둔 사람 

□ 신고서 작성 및 발송

  ○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이 날인(서명이나 손도장도 가능)하여 2015년 10월 

10일(토)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(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신

고지)가 되어 있는 구･시･군청 또는 읍․면사무소, 동주민센터에 도착되도록 우편발송(또는 직

접제출)하여야 합니다.

  ○ 위 신고대상 ①․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의, ③의 경우(｢장애인복

지법｣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함)에는 통･리･반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.

  ○ 우편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발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

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(2015년 10월 9일)까지 거소투표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

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